
2권 보험계약법

69~69p

2~2줄

개념,공식-설명

㉠ 의의 : 보험계약자가 계약당시에 인수한 위험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 한다.

㉠ 의의 :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인수한 위험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 한다.

2권 보험계약법

75~75p

25~25줄

개념,공식-설명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 제644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기보다는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상법 제644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라기보다는 보험자의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권 보험업법

305~305p

14~15줄 번호 :

86

해설

다. (X)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다. (X)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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